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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기준가Þ

 3. 기준가Þ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등의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
÷론을 종þÉ으ü 참Ø하í 평가하Æ음.

 2.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 청주É방법원 충주É원에Ý 의뢰한 평가명령(사건: 2024타경34534 ½동산Ç의경매 Í유×: 어용선)에
따른 ½동산(토É,건물)에 대한 경매 »É의 감정평가 건Ç.

 1. 감정평가의 »É

a. 감정평가¼요

본건 건물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ÿ 건물의 í조, 규º, 용
재, Þ공의 정÷, 관리 및 ÷용상Ü, 경과년수 등 제 현상을 고¼하í 원가법으ü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
한 규ß? 제12조 제2항 단Ý규정에 따ÿ 원가법에 의한 Þ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으ü 산출한 Þ산가액
과 비교한 þ리성 검토는 생략하Æ음.

 나. 건물의 감정평가

본건 토É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4조에 의거 대상토É와 가Þ형성요인÷ 같거나 비슷하í 유사한 ÷용
가Þ를 É닌다고 인정되는 표준É의 공ÞÉ가를 기준으ü 대상 토É의 현황에 맞게 ÞØ수정, Éî요인 및 ¼
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É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ÞÉ가기준법을 기준으ü 평가하
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ü 산출한 Þ산가액과 비교하í þ리
성을 검토하Æ음.

 가. 토É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0조에 따ÿ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18일에 걸쳐 실É조사를 Þ행하í 대
상물건을 ×인하Æ음.

 5. 실É조사기간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9조 제2항에 따ÿ 기준ÞØ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0월
18일ü 하Æ음.

 4. 기준ÞØ

별÷의 감정평가조건은 Æ음.

 나. 감정평가조건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5조 제1항에 따ÿ Þ장가Þ를 기준으ü 평가하되, í기Ý <Þ장
가Þ=란 감정평가의 대상÷ 되는 토É등(÷하 <대상물건=÷ÿ 한다)÷ 통상É인 Þ장에Ý 충분한 기간 동
안 거래를 위하í 공¼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 사÷에 신중하고 ×발É인 거래가 있을 경
우 성립될 가능성÷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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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본건 É상에 Í재하는 제Þ외건물 (㉥, ㉧, ~, ¼, ½), 제Þ외수» 및 조경Þ은 건Þ물 대장상에는 기
재되어 있É 않은 것으ü ×인되며. 다만 현장조사후 í두 통ÖÞ 평가대상 »É물 Í유×가 앞의 제Þ외
건물, 제Þ외수» 및 조경Þ÷ 본인 Í유 물건 Ç을 주장하Æ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Þ 필히 재×인 하
Þ기 바람.

본건 É상 일½에 Í재하는 제Þ외 건물((㉠ ~ �,¼, ½), 별첨 "건물 상세 ¼황÷" 및 "사진 용É" 참
조)에 대하í는 감정평가 »É 등을 고¼하í »측에 의한 ¼략É인 Ý정 수량에 의거 현상 및 관리상Ü
등을 감안하í 감정평가 하Æ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Þ 참고 하Þ기 바람.

 7. 기타사항

본건(8,9,10,11) 건물은 현황 "Í재불명"으ü 탐문 및 »측 되어 감정평가에Ý 제외 하Æ으니 참고 하Þ
기 바람.

본건의 ÉÉ 경계 및 ÷용사항, 건물 í조 및 면É 등은 ÉÉ 공½ 및 건Þ물 대장 등을 ÷용하í »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Æ으며, 정×한 ÉÉ관련 사항 등의 ×인÷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인
등÷ 필요할 것으ü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Þ 참고 하Þ기 바람.

본건(1,등) 진출Èü(÷면 및 사진참조)는 타인Í유 토É(법동리 412-1)를 Ç차하í 사용중으ü 주장하Æ
는바,참고 하Þ기 바람.

본건 É상 일½에 Í재하는 제Þ외수» 및 조경Þ(별첨 "사진 용É" 참조)에 대하í는 감정평가 »É 등
을 고¼하í »측에 의한 ¼략É인 Ý정 수량에 의거 현상 및 관리상Ü 등을 감안하í 감정평가 하Æ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Þ 참고 하Þ기 바람.

본건 토É상의 제Þ외관정(¾, 별첨 "ÉÉ 및 건물 ¼황÷" 및 "사진 용É" 참조)은 감정평가 »É 등을
고¼하í ¼략É인 »측 등에 의거 현상 및 관리상Ü 등을 감안하í 관찰감가를 병용하í 감정평가 하Æ
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Þ 참고하Þ기 바람.

본건(3,4)토É는 공½상 2필 일단É의 토Éü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본건(8,9,10,11) 건물의 "Í재불명"
으ü ¼별 필Éü 감정평가 하Æ으며, Ý후 변동사항÷ 있을Þ 가격변동÷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Þ기 바
람.

본건의 Í재É, É번, É», í조 및 종류, 면É 등은 귀 제Þ»ý 및 등기사항전½증명Ý, 일반건Þ물대
장 등을 기준으ü 감정평가 하Æ음.

본건(5,7) 토É는 2필 일단É의 토Éü 감정평가 하Æ으니 참고 하Þ기 바람.

본건 건물의 본래 효용을 위한 필수É인 ½대설비 등은 당해 건물에 ÿý하í 감정평가 하Æ음.

ÞÞ, 옹벽 기타 ÷와 유사한 공Ø물 등은 당해 공Ø물 등으ü 보호되고 있는 토É에 ÿý하í 감정평가
하Æ음.

본건 토É의 실제 ÷용상황 및 공사법상 제한 등(별첨 "토É감정평가요항표" 및 "사진용É" 참조)을 종þ
É으ü 감안하í ÷를 ¼별요인 비교 등에 반Ç하í 감정평가 하Æ음.

본건 É상 일½에 제Þ외물건(파÷프조 가설통ü) 등÷ Í재하나(별첨 "ÉÉ 및 건물 ¼황÷" 및 "사진
용É" 참조) 해체 및 ÷동가능성 등을 감안하í 감정평가에Ý 제외 하Æ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Þ 참고
하Þ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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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3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 대 생산관리 371.0

8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

413

위 É상
가동호

단ø주Ý
경량철골í조
기타É붕(판넬)

1층
-

- 1층 59.51

5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2

면É(㎡)É번 É» 및 용÷ 용÷Éî 및 í조

(출처 : 귀 제Þ»ý 등)

b. 대상 ½동산(토É 및 건물)의 ¼요

9

2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3-1

위 É상

1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3-1 대 생산관리 1,470.0

본건

주Ý 1층 119.81

주Ý 2층 79.60

4

Í재É

단ø주Ý
철근콘크리úí조

(철근)콘크리úÉ붕
2층

-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3 대 생산관리 1,406.0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

413

위 É상
나동호

단ø주Ý
경량철골í조
기타É붕(판넬)

1층
-

- 1층

대 생산관리 900.0

6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3 ÷ü 생산관리 160.0

7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4 대 생산관리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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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413

위 É상
다동호

단ø주Ý
경량철골í조
기타É붕(판넬)

1층
-

- 1층 36.57

-

12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2,

412-4

위 É상
가동호

주Ý 2층 75.25

본건 Í재É É번 É» 및 용÷ 용÷Éî 및 í조 면É(㎡)

75.25

계단 1층 7.56

10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11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

413

위 É상
ÿ동호

단ø주Ý
경량철골í조
기타É붕(판넬)

1층
-

- 1층 36.57

단ø주Ý

경량철골í조
및 일반철골조
기타É붕(판넬)

2층

단ø주Ý

경량철골í조
및 일반철골조
기타É붕(판넬)

2층

-

계단 1층 7.56

13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2,

412-4

위 É상
나동호

주Ý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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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1.01084

 ② ÞØ수정Þ의 결정

  [용÷Éî별 É가변동률]

충청¾도 충주시 (24.01.01~24.10.18 ) (생산관리)

2024.01.01 ~ 2024.09.30 : 1.031

2024.09.01 ~ 2024.09.30 : 0.087

( 1 + 0.01031 ) * ( 1 + 0.00087 * 18/30 )

 ≒ 1.01084

생산관리

기        간 용÷Éî

É가변동률은 당해Éî의 É가변동Ý÷를 É정하게 반Ç하고 있는 반면 생산×물가상승률은 전î평균÷며, 일
반재Ö의 변동½분÷ ÿý되어 있어 당해Éî의 É가변동Ý÷를 É정하게 반Ç하É 못하는 것으ü 판단되는
바, É가변동률을 기준으ü하í ÞØ수정Þ를 결정ý.

É용

A 2024.10.18

É가변동률

단ø주Ý
½정형
완경사

÷용상황
형상
É세

390.00 세ü(불)나

노은면
법동리
12

1,336.00

노은면
안Ā리
632-3

생산관리단ø주Ý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½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î토
교통½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í의 같은 용도지î 지가변동률을 적용하Æ음.

 d É가변동률

 나. ÞØ수정

43,700
½정형
평É

가

공ÞÉ가
(원/㎡)

생산관리

기호

(공Þ기준일 : 2024년 1월 1일)

기호

c. 토É의 감정평가액 산출

55,500대

Í재É 면É(㎡) É»

  ② 비교표준지 선정 및 사유

본건 인근지î 및 동일수급권내 유사지î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î·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
나 비슷한 (가) 비교표준지를 선정ý.

공Þ기준일ü ½터 기준ÞØ까É의 É가변동률을 산정하í É용하되, 기준ÞØ 당Þ에 당해 월의 É가변
동률÷ 조사 발표되É 아니한 경우에는 Ê전월의 É가변동률을 연장 É용하Æ음.

비고

-대

 1. 공ÞÉ가기준법에 의한 토É의 Þ산가액

 가. 비교표준É의 선정

세ü(가)

÷ü
조건

용÷Éî

-

 d 비교표준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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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Ç야의 ¼별요인 비교 항»
     - Ù근조건 : 인근î·인근취Ā과의 Ù근성, Ç÷의 배Þ·Ā·í조등, 반출ÉØ까É의
                  거리, 반출ÉØ에Ý Þ장까É의 거리 등
     - ×연조건 : 일조 등, É세 방위, 토양, 토질 등
     - 행정É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 등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농경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Ù근조건 : 취Ā과의 Ù근성, 농ü의 상Ü 등 교통의 편½
     - ×연조건 : 일조 등, 토양 토질의 양½, 관¼ 배수의 양½, 재해의 위험성 등
     - 획É조건 : 면É, 경사÷, 경사의 방향, 경Ø의 편½ 등
     - 행정É조건 : 보조®, 융×®의 조장 정÷, 기타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공Å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인근 교통Þ설과의 거리 및 Ù근성 등
     - 환경조건 : 동½×원, 공Å용수 등 공¯ 및 처리Þ설의 상Ü, É반, É질 등 ×연환경
     - 획É조건 : 면É, 형상, 방위, 고È 등
     - 행정É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 등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주Ý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인근 대중교통Þ설, 인근 상가, 공공 및 편øÞ설과의 Ù근성 등
     - 환경조건 : 일조, 인근환경, ×연환경, 공¯ 및 처리 Þ설의 상Ü, 위험 및 혐오Þ설 등
     - 획É조건 : 면É, Ù면너비, 깊÷, 형상, 방위, 고È, Ù면÷ü의 상Ü 등
     - 행정É조건 : 용÷Éî, Éí, íî, 기타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상Å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보÷,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상ÅÉî중심과의 Ù근성, 인근교통Þ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환경조건 : 고½의 유동성과의 Éþ성, 인근토É의 ÷용상황등 인근환경, É반,
                  É질등 ×연환경 등
     - 획É조건 : 면É, Ù면너비, 깊÷, 형상, 방위, 고È, Ù면÷ü 상Ü 등
     - 행정É조건 : 용÷Éî, Éí, íî, 기타 행정상의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ÿ. ¼별요인비교

대상토É와 비교표준É는 인근Éî(대상 토É가 Î한 Éî으üÝ û정용÷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ü ÉîÉ
으ü 통þ을 ÷루어 대상토É의 가Þ형성에 Ç향을 미Þ는 일단의 Éî)에 Í재하í Éî요인은 동일ý.(∴
1.000)

 다. Éî요인비교

- 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결정의견

1.03

가

비교표준É 대비 본건은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조건(÷ü)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결정의견

5

6

가

1.00

1.00

1.00

0.95

1.030

1.00

1.00

1.00가

비교표준É 대비 본건은 가ü의 Ā,í조 상Ü 등의 가ü조건 열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0.979

비교표준É 대비 본건은 가ü의 Ā,í조 상Ü 등의 가ü조건 열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1.03

1.00 1.03

1.001.00

1.00

결정의견

1.00

행정É조건

7

0.9021.00

비교표준É 대비 본건은 가ü의 Ā,í조 상Ü 등의 가ü조건 열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비교표준É 대비 본건은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가

0.92

1.03 0.33 0.340

0.882

비교표준É 대비 본건은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1.0301.00

1.00

1.00

본건 획É조건
비교
표준É

4 1.00

1.00

0.98

가 1.001.00

결정의견

결정의견

가

1.00 0.981.00

기타조건

1.001.00

0.90

계Ù근조건

1

1.00

1.00

1.00

결정의견

3

환경조건
(×연조건)

가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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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 기준ÞØ 당Þ에 당해 월의 É가변동률÷ 조사 발표되É 아니한 경우에는 Ê전월의 É가변동률을 연장 É
용하Æ음.

  b) Éî요인비교

1.00133

B

법원경매

안Ā리
43-3

Í재É

기타

감정평가
정보체계

-

 e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료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Þ
(산ß)

감정평가
정보체계

감정평가
정보체계

기준ÞØ
(거래ÞØ)

83,500

62,0002019.05.14

2024.09.03

대

대

É»

87,500

2024.10.18

=

É용

충청¾도 충주시 (24.09.03~24.10.18 ) (생산관리)

2024.09.01 ~ 2024.09.30 : 0.087

( 1 + 0.00087 * 18/30 ) * ( 1 + 0.00087 * 28/30 )

 ≒ 1.00133

É가변동률

대

A

기        간 용÷Éî

표준지와 사례토지는 인근지î(대상 토지가 Î한 지î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î적으로 통þ
을 이루어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Ç향을 미Þ는 일단의 지î)에 Í재하í 지î요인은 동일ý.(∴1.000)

기준ÞØ 현재 표준É가격[공ÞÉ가×ÞØ수정]

 f 그 밖의 요인 보정Þ 산정

기호

C 생산관리

  a) ÞØ수정

 ㄱ) 기준ÞØ 현재 사례토É 기준 표준É가격

용÷Éî

A

비고
(표준É)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4조 제2항, 대법원 관련판례[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
5054(2003.7.25선고)], î토교통½ 유권해Þ(건설교통½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 근거하í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É가수준 및 É가동향 등과 형평성을 고¼하í 아래와 같÷ 보정하Æ음.

 ⓛ 그 밖의 요인 비교에 대한 요É

출처
사례단가
(원/㎡)

í분
»É

(사Å명)

기준ÞØ 현재 사례토É 기준 표준É가격[사례가격×ÞØ수정×Éî요인비교×¼별요인비교]

상기 É용 사례토É(A)는 용÷Éî 및 ÷용상황 등 가격형성요인÷ 유사하í 비교가능성÷ 있는 사례ü
판단되어 ÷를 기준으ü 그 밖의 요인 보정Þ를 산정ý.

안Ā리
482

(출처: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½증명Ý)

2024.09.03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안Ā리
434-1

생산관리

생산관리기타

2024.09.03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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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 A 1.000

  d) 사례토É 기준 표준É가격

   ※  주Ý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인근 대중교통Þ설, 인근 상가, 공공 및 편øÞ설과의 Ù근성 등
     - 환경조건   : 일조, 인근환경, ×연환경, 공¯ 및 처리 Þ설의 상Ü, 위험 및 혐오Þ설 등
     - 획É조건   : 면É, Ù면너비, 깊÷, 형상, 방위, 고È, Ù면÷ü의 상Ü 등
     - 행정É조건 : 용÷Éî, Éí, íî, 기타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상Å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보÷,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상ÅÉî중심과의 Ù근성, 인근교통Þ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환경조건   : 고½의 유동성과의 Éþ성, 인근토É의 ÷용상황등 인근환경, É반, É질등
                    ×연환경 등
     - 획É조건   : 면É, Ù면너비, 깊÷, 형상, 방위, 고È, Ù면÷ü 상Ü 등
     - 행정É조건 : 용÷Éî, Éí, íî, 기타 행정상의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사례
토É

1.00133

í분

83,611

사례
토É

1.00

계

1.001.00

획É조건

사례토É 대비 비교표준É는 인근 교통Þ설과의 Ù근성 등의 Ù근조건 우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1.000

   ※  Ç야의 ¼별요인 비교 항»
     - Ù근조건   : 인근î·인근취Ā과의 Ù근성, Ç÷의 배Þ·Ā·í조등, 반출ÉØ까É의 거리,
                    반출ÉØ에Ý Þ장까É의 거리 등
     - ×연조건   : 일조 등, É세 방위, 토양, 토질 등
     - 행정É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 등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농경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Ù근조건   : 취Ā과의 Ù근성, 농ü의 상Ü 등 교통의 편½
     - ×연조건   : 일조 등, 토양 토질의 양½, 관¼ 배수의 양½, 재해의 위험성 등
     - 획É조건   : 면É, 경사÷, 경사의 방향, 경Ø의 편½ 등
     - 행정É조건 : 보조®, 융×®의 조장 정÷, 기타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공Å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인근 교통Þ설과의 거리 및 Ù근성 등
     - 환경조건   : 동½×원, 공Å용수 등 공¯ 및 처리Þ설의 상Ü, É반, É질 등 ×연환경
     - 획É조건   : 면É, 형상, 방위, 고È 등
     - 행정É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 등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가ü조건 기타조건Ù근조건 행정É조건

A

환경조건
(×연조건)

1.00 0.98

  c) ¼별요인비교(표준É/사례토É)

1.02

산출단가
(원/㎡)

사례토É
단가(원/㎡)

비교
표준É

가

ÞØ수정

83,500

비교
표준É

1.000

Éî요인 ¼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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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가

가

가

가

가

가

í   분
(표준É)

기준ÞØ 현재
표준É 가격(원/㎡)

그 밖의 요인
보정Þ

격차율

1.49

그
밖의
요인

73,727

55,500

1.491.49056,10283,611

-

비고

56,102

산출단가
(원/㎡)

공ÞÉ가
(원/㎡)

 가 1.01084

1

표준É ÞØ수정

Í재É ÞØ수정

55,500

1.000

 ㄴ) 기준ÞØ 현재 표준É가격

1.000

1.01084

412

413

55,500

0.8821.01084대

가격
(원/㎡)

É용공ÞÉ가

4

÷ü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412-2

412-3

412-4

 가

사례토É 기준
표준É가격(원/㎡)

1.000

1.49

대

본건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1.000

 바. 공ÞÉ가기준법에 의한 Þ산가액(원/㎡)

상기 검토결과에 따ÿ 평가의 É정성 및 형평성 등을 기하고 정당한 토É가격의 산정을 위하í 그 밖의 요인
보정Þ를 상기와 같÷ 결정하í É용ý.

1.49

산출단가
(원/㎡)

28,421

55,500

55,500

55,500

Éî
요인

1.000

¼별
요인

0.979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É번

413-1

É»

대

1.01084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5

0.902

1.030

0.340

55,500

 ㄷ) 격차율 산정

3

대

1.030

1.49

7

6

충청¾÷
충주Þ
노은면
법동리

1.000

75,399

 g 그 밖의 요인 보정Þ 결정

É용단가
(원/㎡)

82,00081,835

86,099

28,000

86,000

1.01084

1.01084

1.01084

대

1.49

86,099

74,000

75,000

86,00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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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관리

 다. ÞØ수정

Í재É기호

A

É용기호

 e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기        간

2022.02.11A

기준ÞØ 당Þ에 당해 월의 É가변동률÷ 조사 발표되É 아니한 경우에는 Ê전월의 É가변동률을 연장 É
용하Æ음.

생산관리

사례

 가.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É» 용÷Éî
사례단가
(원/㎡)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É의 Þ산가액

비고

80,000대 -
수룡리
406-1

2022.02.11
등기사항
전½증명Ý

 ⓛ 인근 유사½동산 거래사례

출처

사정보정÷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Ý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의 û수한 사정 또는 ¼별É인 동기가 ¼È
되어 있거나 거래당사×가 Þ장사정에 정통하É 못하í É정하É 않은 가액으ü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
Æ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ü 사례가액을 정상Ö 하는 ØÅ으üÝ,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 Æ는 것
으ü 판단됨.(∴1.000)

 나. 사정보정

본건 인근Éî에 Í재하며 물É 동일성÷ 있고 비교É 거래사례üÝ 비교가능성÷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A)를
선정ý.

실거래사례

É가변동률

충청¾도 충주시 (22.02.11~24.10.18 ) (생산관리)

2022.02.01 ~ 2022.02.28 : 0.193

2022.03.01 ~ 2022.03.31 : 0.215

2022.04.01 ~ 2022.04.30 : 0.229

2022.05.01 ~ 2022.05.31 : 0.202

2022.06.01 ~ 2022.06.30 : 0.166

2022.07.01 ~ 2022.07.31 : 0.182

2022.08.01 ~ 2022.08.31 : 0.166

2022.09.01 ~ 2022.09.30 : 0.132

2022.10.01 ~ 2022.10.31 : 0.101

2022.11.01 ~ 2022.11.30 : 0.100

2022.12.01 ~ 2022.12.31 : 0.034

2023.01.01 ~ 2023.12.31 : 0.789

2024.01.01 ~ 2024.09.30 : 1.031

2024.09.01 ~ 2024.09.30 : 0.087

( 1 + 0.00193 * 18/28 ) * ( 1 + 0.00215 ) * ( 1 +

0.00229 ) * ( 1 + 0.00202 ) * ( 1 + 0.00166 ) * ( 1

+ 0.00182 ) * ( 1 + 0.00166 ) * ( 1 + 0.00132 ) *

( 1 + 0.00101 ) * ( 1 + 0.00100 ) * ( 1 + 0.00034

) * ( 1 + 0.00789 ) * ( 1 + 0.01031 ) * ( 1 +

0.00087 * 18/30 )

 ≒ 1.03576

2024.10.18 1.03576

용÷Éî

거래Þ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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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Ç야의 ¼별요인 비교 항»
     - Ù근조건   : 인근î·인근취Ā과의 Ù근성, Ç÷의 배Þ·Ā·í조등, 반출ÉØ까É의 거리,
                    반출ÉØ에Ý Þ장까É의 거리 등
     - ×연조건   : 일조 등, É세 방위, 토양, 토질 등
     - 행정É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 등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농경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Ù근조건   : 취Ā과의 Ù근성, 농ü의 상Ü 등 교통의 편½
     - ×연조건   : 일조 등, 토양 토질의 양½, 관¼ 배수의 양½, 재해의 위험성 등
     - 획É조건   : 면É, 경사÷, 경사의 방향, 경Ø의 편½ 등
     - 행정É조건 : 보조®, 융×®의 조장 정÷, 기타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공Å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인근 교통Þ설과의 거리 및 Ù근성 등
     - 환경조건   : 동½×원, 공Å용수 등 공¯ 및 처리Þ설의 상Ü, É반, É질 등 ×연환경
     - 획É조건   : 면É, 형상, 방위, 고È 등
     - 행정É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 등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e ¼별요인 비교

 ÿ. 가Þ형성요인 비교

사례와 본건 토É는 인근Éî에 위Þ하í Éî요인 상호 대등ý.(∴1.000)

 ⓛ Éî요인 비교

   ※  주Ý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인근 대중교통Þ설, 인근 상가, 공공 및 편øÞ설과의 Ù근성 등
     - 환경조건   : 일조, 인근환경, ×연환경, 공¯ 및 처리 Þ설의 상Ü, 위험 및 혐오Þ설 등
     - 획É조건   : 면É, Ù면너비, 깊÷, 형상, 방위, 고È, Ù면÷ü의 상Ü 등
     - 행정É조건 : 용÷Éî, Éí, íî, 기타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  상ÅÉ의 ¼별요인 비교 항»
     - 가ü조건   : 가ü의 Ā, í조 등의 상Ü, ÿ장, 보÷, 계통 및 연Î성 등
     - Ù근조건   : 상ÅÉî중심과의 Ù근성, 인근교통Þ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환경조건   : 고½의 유동성과의 Éþ성, 인근토É의 ÷용상황등 인근환경, É반, É질등
                    ×연환경 등
     - 획É조건   : 면É, Ù면너비, 깊÷, 형상, 방위, 고È, Ù면÷ü 상Ü 등
     - 행정É조건 : 용÷Éî, Éí, íî, 기타 행정상의 규제정÷
     - 기타조건   :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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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5

1.00

1.00

A

1.001.00

5

1.05

1.00

6 1.05

1.00

1.00

1.000

74,740

87,000

29,0000.347

1.00

결정 의견

결정 의견

1.000

80,000

84,000

80,000

1.03576 87,004

76,315 76,000

1.000

1.000

사례

1.00

A

결정 의견

1.00 1.00

¼별요인

1.00

1.001.007

ÞØ수정사정보정본건

A

A

기타조건본건

0.921

3

4

본건은 사례토É 대비 가ü의 Ā, í조 상Ü 등의 가ü조건 열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A

80,000

본건은 사례토É 대비 가ü의 Ā, í조 상Ü 등의 가ü조건 열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1.00

A

1.008

결정 의견

1.00

A

산출단가
(원/㎡)

0.94

0.33

결정 의견

1

0.902A

83,524

사례

1.00 0.98

가ü조건

1.00

80,000 1.03576

1.03576 1.000

A

1

4

1.00

1.000

1.000

Éî요인
사례토É

가격(원/㎡)

1.000 1.050

É용단가
(원/㎡)

1.0005

7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Þ산가액(원/㎡)

획É조건 행정É조건Ù근조건

본건은 사례토É 대비 가ü의 Ā, í조 상Ü 등의 가ü조건 열세,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0.921

0.98

본건은 사례토É 대비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1.00

0.92

환경조건
(×연조건)

1.00A

1.05

3

1.00 1.00

1.00

1.00

계

0.902

결정 의견

0.96

1.050

본건은 사례토É 대비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조건(÷ü) 열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0.347

본건은 사례토É 대비 제반 획É상Ü 등의 획É조건 우세, 기타 제조건은 상호 대등ý.

1.050

1.008

1.03576

A

28,7531.0001.000

1.050

1.03576

6

1.000

80,000

87,004

A

1.03576

87,000

75,00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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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É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343,838,000

5

þ계 4,406.0

86,000

82,000

4,480,00028,000

105,450,00075,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Þ산가액(원/㎡)

75,000

7

1

상기와 같÷ 두 방법에 의한 Þ산가액÷ 산출되었는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Þ산가액, 평가사례 및 평가»
É 등을 종þÉ으ü 고¼할 때 공ÞÉ가기준법에 의한 Þ산가액의 þ리성÷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ß"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ÞÉ가기준법에 의한 Þ산가액으ü 감정평가액을 결정ý.

 2. 토É의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3. 토É의 감정평가액 결정

6

1,470.0

본건

120,540,000

77,400,000

86,000 87,000

면É(㎡)

160.0

공ÞÉ가기준법에 의한 Þ산가액(원/㎡)

84,000

27,454,00074,000

8,514,0007

75,000

3

1

371.03

5

82,000

4

86,000

76,000

74,000

4

6

본건

86,000

29,00028,000

87,000

1,406.0

 1. Þ산가액 조정

d. 토É의 감정평가액 결정

900.0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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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í조 및 규격

1,000,000단ø주Ý

분류번호

13

É용단가(원/㎡)

경량철골조/
경량철골É붕틀/
아스팔ú싱글

 경량철골í조
및 일반철골조
기타É붕(판넬)

2층

 경량철골í조
및 일반철골조
기타É붕(판넬)

2층

 철근콘크리úí조
(철근)콘크리úÉ붕

2층

1,000,000

1,400,000

용÷

 가. 표준단가(2023년 한î½동산연í원 건Þ물 재조달원가 ×료)

단ø주Ý12

단ø주Ý

본건 건물의 í조, 설계 및 시공의 질, 본건 건물의 표준적인 신축단가 및 ½대설비 단가와 본건 건물의 개별적 특성,
감정평가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þ적으로 고려하í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Æ음.

본건

조립ß주Ý 886,000301-06-08-06

 나. 재조달원가 결정

e. 건물의 감정평가액 결정

í조용÷ 내용연수
표준단가
(원/㎡)

¯수

50(45~55)1,434,0004
철근콘크리ú조/

평É붕
일반주Ý01-01-05-09

본건 건물의 í조, 설계 및 시공의 질, 본건 건물의 표준적인 신축단가 및 ½대설비 단가와 본건 건물의 개별적 특성,
감정평가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þ적으로 고려하í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Æ음.

 2. 재조달원가

본건 건물의 감정평가는 대상 건물의 í조, 규º, 용재, 내í연한, 현상, 관리상Ü, 유용성 등을 종þÉ으ü
고¼하í 기준ÞØ에Ý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í 대상물건÷ 가É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인 "원가법"을 É용하í 평가하Æ음.

 1. 평가 ¼요

35(30~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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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011.07.05

기준ÞØ 잔존년수

3713

경과년수

13 37

206,588,760

감가수정은 경제É 내용연수를 기준으ü 한 정액법ㆍ정률법ㆍ상환기®법 중에Ý 대상건물에 가장 Éþ한 방법
인 정액법을 É용하í 감가수정하되, 관찰감가를 병용하í 평가하Æ음.

 3. 감가수정

22

35222024.10.18

13 2011.07.05 35

재조달원가(원/㎡)

2024.10.18

12 1,000,000

2

내용년수
산출단가
(원/㎡)

잔존년수경과년수
É용단가
(원/㎡)

2011.04.07

본건 사용승인일

2024.10.18

 4. 건물단가 결정

1,036,0001,400,0002

310,763,740

1,036,000

감정평가액(원/㎡)É용단가(원/㎡)

199.41

본건

13

365.03

면É(㎡)

629,000

629,00082.81

82.81

내용년수

50

13

1312

52,087,490

52,087,490

13 22 35

629,000

1,036,000

본건

35 628,5712213

50

629,00013 1,000,000 628,571

2

 5.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

12

þ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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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929,210,740

10,000,000

234,609,000

제Þ외수» 및 조경Þ 30,000,000

í분

 2.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와 같÷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론 등에 근거하í 대상½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되, 평가»Éㆍ대상물건의
û성ㆍ인근Éî내 유사 ½동산의 É가수준 등을 종þÉ으ü 고¼하í 대상½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을 결정하Æ
음.

343,838,000

þ계

제Þ외관정

제Þ외건물

Í계

건물

토É

654,601,740

310,763,740

 1. 감정평가액 결정

f.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감정평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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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 ½ÿììíø11 íí½÷ 412,

üÝ ¾ÐÉ½(Ó½)íüÞ 413

1ÿùÇþ Ç ÉÁ

½û½ ÿûþ

-1ÿ 36.57 Öÿ,- -

"Íï½¿"

ú÷ ½ÿììíø12 íí½÷ 412-2, Öÿ,

üÝ ¿íüÞ 412-4 ú÷üÝ

ÿ¼ììøùÇþ Ç ÉÁ (ßÙ)

¾ÐÉ½(Ó½)½û½ ¬ûþ

2ÿ

82.81ìú 1ÿ 7.56 629,000 52,087,490

üÝ 2ÿ 75.25

ú÷ ½ÿììíø13 íí½÷ 412-2, Öÿ,

üÝ ¿íüÞ 412-4 ú÷üÝ

ÿ¼ììøùÇþ Ç ÉÁ (ßÙ)

¾ÐÉ½(Ó½)½û½ ¸ûþ

2ÿ

82.81ìú 1ÿ 7.56 629,000 52,087,490

üÝ 2ÿ 75.25

Í  ì \654,601,740

[ÜÞþü¿]

119.81½ÍÞå ìýßü½ú (119.81)1 íí½÷ 413-1 ­ü¼¬ß 83,867,000

íøíüÞ Ç ÉÁ

(ÉÝÿÍï)ùÇþ

úÿ½û½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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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ïÉ É¼
É  »

¿
ï  ÷

ï÷Éí
¿

í    ø

¼  Ý  Û  ¬  å
þ    ì

ý  ½ ì   Ý ú  ¬ ®    å

ÿ¸
¼þ

þ    É  (³)

73.34öï÷æ ß÷Õø (73.34)5 íí½÷ 413-1 ­ü¼¬ß 22,002,000

õ ýíÉ½íüÞ Ç ÉÁ

úÿùÇþ

½û½

49.2þ¬½ù ß÷Õø (49.2)7 û  Í " ­ü¼¬ß 4,920,000

õ ýí ¿

ìÓÉ½

úÿ

12þ¬½ù ß÷Õø (12)9 û  Í " ­ü¼¬ß 1,200,000

õ ýíÉ½

(2ÿÍï) úÿ

17.1üÿÿæ ß÷Õø (17.1)q û  Í " ­ü¼¬ß 3,420,000

¿ Ó½É½

öï÷æ úÿ

õ

12ÜÕ½åþ ß÷Õø (12)s û  Í " ­ü¼¬ß 3,600,000

õ û±

úÿ

60ìú ¿ ìï ¿ (60)u û  Í 413-1, ­ü¼¬ß 9,000,000

óü õ ß÷Õø413,

½½»412-1

úÿÇ ÉÁ

21Ýì õ ß÷Õø (21)w û  Í 413-1 ­ü¼¬ß 1,050,000

Ó½É½Ç ÉÁ

úÿ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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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ïÉ É¼
É  »

¿
ï  ÷

ï÷Éí
¿

í    ø

¼  Ý  Û  ¬  å
þ    ì

ý  ½ ì   Ý ú  ¬ ®    å

ÿ¸
¼þ

þ    É  (³)

229.5½û ¿ ììø (229.5)y íí½÷ 412-2, ­ü¼¬ß 68,850,000

öï÷æ ììÉ½íüÞ 412-4

õ úÿùÇþ Ç ÉÁ

½û½

7þ¬½ù ß÷Õø (7){ û  Í " ­ü¼¬ß 700,000

õ Ó½É½

úÿ

42öï÷æ ß÷Õø (42){ û  Í " ­ü¼¬ß 4,200,000

õ Ó½É½

úÿ

69.5ý÷ ¿ ìï ¿ (69.5)} û  Í " ­ü¼¬ß 13,900,000

ìú õ ß÷Õø

(2ÿÍï) ½½»

ýíÉ½

úÿ

4.5¬ì ß÷Õø (4.5)} û  Í " ­ü¼¬ß 225,000

Ó½É½

úÿ

25.5þ¬½ù »ø (25.5)� û  Í " ­ü¼¬ß 1,275,000

õ Ó½É½

úÿ

96óü ¿ ß÷Õø (96)a û  Í " ­ü¼¬ß 14,400,000

þ¬Çù ½½»

õ ìÓÉ½

úÿ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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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ïÉ É¼
É  »

¿
ï  ÷

ï÷Éí
¿

í    ø

¼  Ý  Û  ¬  å
þ    ì

ý  ½ ì   Ý ú  ¬ ®    å

ÿ¸
¼þ

þ    É  (³)

4Ý× »ø (4)b íí½÷ 412-2, ­ü¼¬ß 2,000,000

ó®É½íüÞ 412-4

úÿùÇþ Ç ÉÁ

½û½

Í  ì \234,609,000

[ÜÞþ­Ý]

2­Ý ­Ý õ (2)c íí½÷ 413 ­ü¼¬ý 10,000,000

íüÞ Ç ÉÁ

ùÇþ

½û½

Í  ì \10,000,000

[ÜÞþÚ»

¿ ø½Ý]

ÿ­Ú» ¿ Ú»  ¿ (ÿ­)íí½÷ üü ÿ­ 30,000,000

ø½Ý ø½Ý õíüÞ ÉÁ

ùÇþ

½û½

Í  ì \30,000,000

ý   ì \929,210,740.-

÷           Ý           í           ½

¾ÿ¼ÝÛ¬ìì¿Í



   (1) ÇÞ ¿ üÇÞ½      (2) ýõÁÿ                      (3) ×Ü ¿ ÷ïÁÜ
   (4) ÿÙ ÷üÁÜ         (5) ñÉ÷ïìß ¿ ÜÝÁÜ      (6) ÜÞ»ý þß ¿ü
   (7) ý½Æß ì÷         (8) ¾Ðüììý(Ç³­ì ¿ ¾Ð)

ñÉ¼ÝÛ¬Öý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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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ÇÞ ¿ üÇÞ½

 

üüÇ íí½÷ íüÞ ùÇþ ½û½ Íï "½ûùÇ" ¸Ýï ÿýÕ ÇÞÝú, üÇ¶

üÝ ¿ ½½É, Çý õ÷ þïÝ¶ Éíÿü, üÇÞ½Ç üõÞ¼.

 

 

(2) ýõÁÿ

 

üü ¶¶ ÿýîÉ ìÿ ÍÝÇ÷ ¬·Ýì, ÿýÕ ¬á÷ü ¿ ¼æÝùç÷ ÍïÝ¶ õ

ýõìýÇ üõÞ¼.

 

 

(3) ×Ü ¿ ÷ïÁÜ

 

üü(1): ³üü ½Ý×ß ñÉü, ü½É ¿ ÿ½ ÷ü õÿü ÷ïÙÇ.

 

üü(3): ³üü ½Ý×ß ñÉü, üü¸É ¿ ÿ½ ÍÝÇü õÿü ÷ïÙÇ.

 

üü(4): ³üü ½Ý×ß ñÉü, üü¸É ¿ ÿ½ ÷ü õÿü ÷ïÙÇ.

 

üü(5,7): 2Õ ÿúÉß ³üü ½Ý×ß ñÉü, ü½É ¿ ÿ½ ÷ü õÿü ÷ïÙÇ.

 

üü(6): ³üü ½Ý×ß ñÉü, ÷ü ¿ ÿ½ çÍÉ õÿü ÷ïÙÇ.

 

 

 

 

 

 

 

 

 

 

 

 

¾ÿ¼ÝÛ¬ìì¿Í



   (1) ÇÞ ¿ üÇÞ½      (2) ýõÁÿ                      (3) ×Ü ¿ ÷ïÁÜ
   (4) ÿÙ ÷üÁÜ         (5) ñÉ÷ïìß ¿ ÜÝÁÜ      (6) ÜÞ»ý þß ¿ü
   (7) ý½Æß ì÷         (8) ¾Ðüììý(Ç³­ì ¿ ¾Ð)

ñÉ¼ÝÛ¬Öý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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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ÿÙ ÷üÁÜ

 

üü(1): üü ¸ûïÿü üü ¿ ÷üñÉ ÉÁÕ ÍïÝ¶ ùÿ 3ûñ ´þß ÷üÆ

ÙÝ¸ ìÈì õÿü ÍÝÇ÷ ì·Ý ¯ÿü »ï¼ú, æÜ ÍÝÇÇ üü ½Ýï Ðÿ

Íç ÿÙ ñÉ(412-1) ÉÁß ÍÝÇüý ÷ïÝ¶ ¯ÿü »ï¼.

 

üü(3): üü ½Ýï ÿÙ íü½ÉÁ þÿç ÍÝÇü¬ Íïý.

 

üü(4): üü ¸ûïÿü üü ¿ ÷üñÉ ÉÁÕ ÍïÝ¶ ùÿ 4ûñ ´þß ÷üÆ

ÙÝ¸ ìÈì õÿü ÍÝÇ÷ ì·Ý ¯ÿü »ï¼.

 

üü(5,7): üü ûïÿü ùÿ 4ûñ ´þß ÿç÷üÆ Ùý.

 

üü(6): üü÷ É»Á ÷üü ûïÿü ùÿ 4ûñ ´þß ÿç÷üÆ Ùý.

 

 

(5) ñÉ÷ïìß ¿ ÜÝÁÜ

 

ÝÜ : ñÉ÷ïìß×ÿÝ.

 

üü(1): Ýð­½Éí

¬ÝìçÜÝíí(Í·ù·Õ·ýÍ·ìö·ÞÍ·þÝ½)<¬Ý½ùß ­½ ¿ ÷ïÕ ­Ý

½ù>.

 

üü(3): Ýð­½Éí

¬ÝìçÜÝíí(Í·ù·Õ·ýÍ·ìö·ÞÍ·þÝ½)<¬Ý½ùß ­½ ¿ ÷ïÕ ­Ý

½ù>.

 

üü(4): Ýð­½Éí

¬ÝìçÜÝíí(Í·ù·Õ·ýÍ·ìö·ÞÍ·þÝ½)<¬Ý½ùß ­½ ¿ ÷ïÕ ­Ý

½ù>.

 

 

 

¾ÿ¼ÝÛ¬ìì¿Í



   (1) ÇÞ ¿ üÇÞ½      (2) ýõÁÿ                      (3) ×Ü ¿ ÷ïÁÜ
   (4) ÿÙ ÷üÁÜ         (5) ñÉ÷ïìß ¿ ÜÝÁÜ      (6) ÜÞ»ý þß ¿ü
   (7) ý½Æß ì÷         (8) ¾Ðüììý(Ç³­ì ¿ ¾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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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ü(5): Ýð­½Éí

¬ÝìçÜÝíí(Í·ù·Õ·ýÍ·ìö·ÞÍ·þÝ½)<¬Ý½ùß ­½ ¿ ÷ïÕ ­Ý

½ù>.

 

üü(6): Ýð­½Éí

¬ÝìçÜÝíí(Í·ù·Õ·ýÍ·ìö·ÞÍ·þÝ½)<¬Ý½ùß ­½ ¿ ÷ïÕ ­Ý

½ù>.

 

üü(7): Ýð­½Éí

¬ÝìçÜÝíí(Í·ù·Õ·ýÍ·ìö·ÞÍ·þÝ½)<¬Ý½ùß ­½ ¿ ÷ïÕ ­Ý

½ù>.

 

 

(6) ÜÞ»ý þß ¿ü

 

üì "ÉÉ ¿ ü¿ ¼ÿ÷" ¿ "ìÍïÉ" üø

 

 

(7) ý½Æß ì÷

 

üü(1): ý½Á É»÷ "³" ÷¸, Öÿ, ÿ½ "÷ü õ" Ç.

 

üü(3): ý½Á É»÷ "³" ÷¸, Öÿ, ÿ½ "ÍÝÇü õ" Ç.

 

üü(4): ý½Á É»÷ "³" ÷¸, Öÿ, ÿ½ "÷ü õ" Ç.

 

üü(5): ý½Á É»÷ "³" ÷¸, Öÿ, ÿ½ "÷ü õ" Ç. 

 

üü(6): ý½Á É»÷ "÷ü" ÷¸, Öÿ, ÿ½ "çÍÉ õ" Ç.

 

 

 

 

 

 

¾ÿ¼ÝÛ¬ìì¿Í



   (1) ÇÞ ¿ üÇÞ½      (2) ýõÁÿ                      (3) ×Ü ¿ ÷ïÁÜ
   (4) ÿÙ ÷üÁÜ         (5) ñÉ÷ïìß ¿ ÜÝÁÜ      (6) ÜÞ»ý þß ¿ü
   (7) ý½Æß ì÷         (8) ¾Ðüììý(Ç³­ì ¿ ¾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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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¾Ðüììý(Ç³­ì ¿ ¾Ð)

 

üü ÷ü ¿ ÍÝÇü, ÿÙ ÷ü(ùÿ õ)ß ½É ¿ ìæÉ ñ­, Íç ¿ ÷ï ­ìÕ

³Ý ­½ ¿ ß¿ õß Ü¼ ìýÕ ³Ýí¶,  ¼ÝÛ¬ý ÇÝ ìÌøì ¿ æÉ øìÞ

¿½É, ½É Üýõÿü ý ´ï ßÅÕ Ýì¬ ÏÇÚ ¾Õ Çÿûü, üü ½ý

ÇüÞÕ¶ ×ü×¬ ÉÙ ßß Ü¼ìýÕ ³Ýí Õß ïøì ¿ ï×ÿ Ö ×üÝÞ¾

¼¿.

¾ÿ¼ÝÛ¬ìì¿Í



   (1) ü¿ß íø            (2) ÷ïÁÜ           (3) åþ´í
   (4) ½ý¿ ¿ Í¿         (5) ý½Æß ì÷      (6) ¾Ð üììý(Ç³­ì ¿ ¾Ð)

ü¿¼ÝÛ¬Öý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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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ü¿ß íø

 

üü(2): ìýßü½úíø (ìý)ßü½úÉ½ 2ÿ ü¿üÝ,

 

-þ½: Þç½ÿ ¿ Ûÿ× ù¼ õ.

-´½: ÷¼ ¿ Ðÿ ù¼ õ.

-¼÷: ¼÷ ù¼ï ¿ Ðÿ õ

-ýþ: ÷Þýþ ù¼ õ.

 

üü(12): ½ÿììíø ¿ ÿ¼ììø ¾ÐÉ½(Ó½) 2ÿü¿üÝ,

 

-þ½: Þç½ÿ ¿ Ûÿ× ù¼ õ.

-´½: ÷¼ ¿ Ðÿ ù¼ õ.

-¼÷: ¼÷ ù¼ï ¿ Ðÿ õ

-ýþ: ÷Þýþ ù¼ õ.

 

üü(13): ½ÿììíø ¿ ÿ¼ììø ¾ÐÉ½(Ó½) 2ÿü¿üÝ,

 

-þ½: Þç½ÿ ¿ Ûÿ× ù¼ õ.

-´½: ÷¼ ¿ Ðÿ ù¼ õ.

-¼÷: ¼÷ ù¼ï ¿ Ðÿ õ

-ýþ: ÷Þýþ ù¼ õ.

 

 

(2) ÷ïÁÜ

 

üü(2): ú÷üÝ(Öÿ, ßÙ) õÿü ÷ïÙÇ.

 

üü(8): Öÿ, "Íï½¿" Ç.

 

üü(9): Öÿ, "Íï½¿" Ç.

 

üü(10): Öÿ, "Íï½¿" Ç.

¾ÿ¼ÝÛ¬ìì¿Í



   (1) ü¿ß íø            (2) ÷ïÁÜ           (3) åþ´í
   (4) ½ý¿ ¿ Í¿         (5) ý½Æß ì÷      (6) ¾Ð üììý(Ç³­ì ¿ ¾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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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ü(11): Öÿ, "Íï½¿" Ç.

 

üü(12): ú÷üÝ(Öÿ, ßÙ) õÿü ÷ïÙÇ.

 

üü(13): ú÷üÝ(Öÿ, ßÙ) õÿü ÷ïÙÇ.

 

 

(3) åþ´í

 

üü(2): ÇÝ ¿ ¯¼Ú åþ, Ì¾åþ, ¼½åþ õ÷ ¾ÝõÙ.

 

üü(12): ÇÝ ¿ ¯¼Ú åþ, Ì¾åþ, ¼½åþ õ÷ ¾ÝõÙ.

 

üü(13): ÇÝ ¿ ¯¼Ú åþ, Ì¾åþ, ¼½åþ õ÷ ¾ÝõÙ.

 

 

(4) ½ý¿ ¿ Í¿

 

üì "ÉÉ ¿ ü¿¼ÿ÷" ¿ "ìÍïÉ" üø

 

 

(5) ý½Æß ì÷

 

üü(2): ý½Á ú÷üÝ ÷¸, Öÿ, ú÷üÝ(ßÙ)Ç. 

 

üü(8): ý½Á "½ÿììíø ¾ÐÉ½(Ó½) 1ÿ ú÷üÝ" ÷¸, Öÿ, "Íï½¿" Ç.

 

üü(9): ý½Á "½ÿììíø ¾ÐÉ½(Ó½) 1ÿ ú÷üÝ" ÷¸, Öÿ, "Íï½¿" Ç.

 

üü(10): ý½Á "½ÿììíø ¾ÐÉ½(Ó½) 1ÿ ú÷üÝ" ÷¸, Öÿ, "Íï½¿" Ç.

 

üü(11): ý½Á "½ÿììíø ¾ÐÉ½(Ó½) 1ÿ ú÷üÝ" ÷¸, Öÿ, "Íï½¿" Ç.

 

¾ÿ¼ÝÛ¬ìì¿Í



   (1) ü¿ß íø            (2) ÷ïÁÜ           (3) åþ´í
   (4) ½ý¿ ¿ Í¿         (5) ý½Æß ì÷      (6) ¾Ð üììý(Ç³­ì ¿ ¾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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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ü(12): ý½Á ú÷üÝ ÷¸, Öÿ, ú÷üÝ(ßÙ)Ç. 

 

üü(13): ý½Á ú÷üÝ ÷¸, Öÿ, ú÷üÝ(ßÙ)Ç.

 

 

(6) ¾Ðüììý(Ç³­ì ¿ ¾Ð)

 

üü (2),(12),(13)Ç ý½Á ú÷üÝÿü õï¼õ Ïÿ¸ Öÿ ßÙõÿü ÷ï¼ì Ï¶

¯ÿü »ï¼¶¼, ï÷ ü½Õ µù Ý¬ õß Ü¼ ÝÝøÞ¬ ÏÍ¶É í½¶

½¿×Ýûü ½ý ×üÞ çßÝí ­¸ìýÇ Õß ï×ÿÝÞ¾ ¼¿.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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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ü  Ì½ ] [ üü(1) Ì  ½ ]

[ üü(1) Ì  ½ ] [ üü(1) ÍÝÇü(ÐÿÍçñÉ(412-1¼É) Ç
ÉÁ ÿ½]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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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ü(2) Ì  ½ ] [ üü(3) Ì½ ¿ ÿÙ ÍÝÇü ]

[ üü(4) Ì  ½ ] [ üü(5) Ì  ½ ]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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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ü(6) Ì  ½ ] [ üü(7) Ì  ½ ]

[ üü(12) Ì  ½ ] [ üü(13) Ì  ½ ]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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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ü¿(1) ] [ ÜÞþü¿(1) ]

[ ÜÞþü¿(5) ] [ ÜÞþü¿(5) ]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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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ü¿(7) ] [ ÜÞþü¿(9) ]

[ ÜÞþü¿(q) ] [ ÜÞþü¿(s) ]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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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ü¿(u) ] [ ÜÞþü¿(w) ]

[ ÜÞþü¿(y) ] [ ÜÞþü¿({)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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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ü¿({) ] [ ÜÞþü¿(}) ]

[ ÜÞþü¿(}) ] [ ÜÞþü¿(}) ]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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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ü¿(}) ] [ ÜÞþü¿(}) ]

[ ÜÞþü¿(�) ] [ ÜÞþü¿(a) ]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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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ü¿(b) ] [ ÜÞþ­Ý(c) ]

[ ÜÞþ­Ý(c) ] [ ÜÞþ­Ý(c) ]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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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Ú» ¿ ø½Ý ] [ ÜÞþÚ» ¿ ø½Ý ]

[ ÜÞþÚ» ¿ ø½Ý ] [ ÜÞþÚ» ]

¾ÿ¼ÝÛ¬ìì¿Í



ì Í ï É

NM241011-02-005

Page : 11

[ ÜÞþÚ» ] [ ÜÞþÚ» ]

[ ÜÞþÚ» ] [ ÜÞþÚ» ]

¾ÿ¼ÝÛ¬ìì¿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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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ÞþÚ» ] [ ÜÞþ¿ü(ß÷Õø ¬åõü(Û¬Üþ)) ]

[ üÇ  Þ½ ] [ üÇ  Þ½ ]

¾ÿ¼ÝÛ¬ìì¿Í


